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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교통방해�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
[대법원, 2008.7.24, 2008도4759]
 
【판시사항】

형사소송절차에서 본안의 상소가 이유 없는 때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

(소극)

 
 
【참조조문】

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

 
 
【참조판례】

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다34135 판결

 
 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

【상 고 인】 피고인

【원심판결】 서울중앙지법 2008. 5. 14. 선고 2008노400 판결

【주문】

】 상고를 기각한다.

【이유】

】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

한하여 허용되고,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( 대법원 1996.

1. 23. 선고 95다38233 판결,  2007. 9. 6. 선고 2007다34135 판결 등 참조),  이러한 법리

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.

 기록에 의하면,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원심의 소송비용 재판에 위법이 있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

으나(피고인은 다른 상고이유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법정기간 내에 다른 상고

이유가 추가로 제출된 바 없다), 본안의 재판과 분리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관하여만 독립하

여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(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 참조),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

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

이므로,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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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안대희(재판장) 김영란 이홍훈(주심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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